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비해야
정부 , 교토의정서 비준 … 부속서I 국가는 1990년 대비 5% 의무화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에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비준서를 11월8일 국제연합(UN) 사무

총장에게 기탁했다.

교토의정서는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동유럽 경제전환기구국가 등 38개국

으로 이뤄진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까지 1990년 수준에서 5%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의 산정기준, 산정방

법 및 산정절차를 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2년 11월 현재 전세계 96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한국은 97번째 비준국이 되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비준의사를 밝힌 러시아와 일부 국가가 비준하면 2003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중 199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

하는 부속서 1 국가를 포함해 55개국 이상이 비준·수락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부속서 1 국가에 대해서는 차등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EU 8%, 미국 7%, 일본 및 캐나다 6% 감축하

고, 러시아는 1990년 수준에서 동결하며, 오스트레일리아는 8%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1 국가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미국 36.1%, EU 24.2%, 러시아 17.4%, 일본 8.5%, 캐나

다 3.3%, 폴란드 3.0%, 오스트레일리아 2.1%, 루마니아 1.2%, 체크 1.2%, 기타 11개국 3.0%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부속서 1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대응조치 수립

▷과학적 연구협력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이행하면 되지만, 2005년 시작되는 2013-2017년 제2차 공약기간의 온실

가스 감축의무 협상에 대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부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폐기물, 농축산, 산

림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현재 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국제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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